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최고고도지구) 변경결정(안) 의견청취안

(어린이대공원주변 고도지구)

의 안
2948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29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

1. 제안이유

○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‘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’ 목적

으로 ’96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, 지구단위계획을

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

(최고고도지구)을 변경(폐지)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최고고도지구) 변경결정 조서(안)

구분 도면
번호 지구명 지구세분

면적(㎡)
비고

기정 증감 변경후

변경
어린이
대공원주변

최고고도지구 219,000 감)219,000 - 폐지

○ 변경(폐지) 결정 사유서

지구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

어린이
대공원주변

•최고고도지구 폐지
: 감) 219,000㎡

•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‘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’

목적으로 ’96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,

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

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최고고도지구)을 변경(폐지)하고자 함



3. 추진경위

○ ’21. 4.15~ 4.29 : 주민열람공고 시행

○ ’21. 4.15~ 5. 3 : 관계부서 협의

○ ’21. 5.26 : 구의회 의견청취

○ ’21. 7. 2 :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○ ’20. 7.22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요청(구→시)

4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 주민의견 청취 등

○ 열람기간 : ’21.4.15. ∼ 4.29.(14일간)

○ 주민 제출의견 : 따로붙임

○ 관계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: 따로붙임

5.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

○ 의견청취일자 : 2021. 5. 26.

○ 의견청취 위원회 :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

○ 청취결과 : 원안 채택

6.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○ 자문일자 : 2021. 7. 2.

○ 자문결과 : 원안 동의

7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국토계획법」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(용도지구의 지정)

○ 「국토계획법」 제34조(도시관리계획의 정비)

-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정비

○ 「국토계획법」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(지방의회 의견청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

붙임 1.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변경 결정도 1부.

2. 열람공고 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※ 작성자 :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김단비(☎2133-8333)



붙임1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고도지구) 변경 결정도

□ 위치도


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
○ 기 정

○ 변 경



붙임2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□ 주민제출 의견 : 제출의견 없음

□ 관련부서 협의의견(2건)
○ 서울시

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

도시
계획과

○ 대상지는 용도지역 종상향에 전용
주거지역 → 제1종일반 주거지역)에
따른 보완적 장치로 고도지구를
지정한 곳으로 현재 제1종일반주거
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

○ 용도지구 폐지는 지구지정 목적 및
취지, 지역현황 및 여건변화 등을
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구체적인 계획
(지구단위계획 수립 등) 연계 검토
필요

○ 우리시에서 시행예정인 ‘도시관리
계획(용도지구 : 고도지구, 특화
경관지구) 재정비용역’과도 연계
검토 필요

○ 단편적으로 대상지의 최고고도
지구를폐지하는 것이 아니라, 계
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
“천호대로남측지구단위계획수립
(신규)”을 추진하여

○ 생활 SOC 등 기반시설 확충과
노후된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특색
있는 문화예술 단지로 계획하여
살기좋은 명품주거지로 조성할
계획이며,

○ 주변의 군자역 지구단위계획, 상
위계획인 생활권계획, 2030 서울
플랜 등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
종합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
겠음.

○ 또한,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‘도시
관리계획(용도지구 : 고도지구,
특화경관지구)재정비 용역’ 시행
시적극적으로협의하겠음

반영

도시
관리과

○ 어린이 대공원주변 고도지구는 용도
지역 상향(전용주거→ 제1종일반)
에 따라 어린이대공원 주변 환경·
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고

○ 공공 오픈스페이스에서의 상징
경관에 대한 조망환경 보호 및
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최고고도
지구 지정목적 상실에 대한 구체적
근거제시

○ 대상지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
으로 관리되고 있어 현행 건축물
규제사항을 고려할 때 최고고도지구
폐지의 적정성 검토

○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
저밀도로 개발 계획이 관리되고
있어, 단독주택 재건축시 4층
이하 다가구 주택으로만 신축이
이루어지고 있는 등 지역주민
들은 최고고도지구로 높이를
제한하는 것을 이중적인 규제로
인식하고 있는 실정임

○ 공공 오픈스페이스(대공원)에서
상징경관(아차산 7부 능선) 조망
은 대공원 지반고가 주변 주거
지보다 5m이상 높고 대공원
에서 아차산을 조망하는 가상
의 선을 이을 때, 천호대로변 가
로구역별 최고높이(90m)로
인해 최고고도지구 높이 규제
는 아차산 조망여부에 유효성이
없이 기 차폐되고 있는 상황임.

○ 따라서, 최고고도지구를 유지하는
것이오히려적정하지않은실정임

반영

○ 광진구 : 의견 없음


